
제299회 임시회 현안보고의 건

▢ 관련근거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제5조의 2 의회에 대한 보고 신설(’21. 1. 7.)

▢ 보고건수 : 총 4건

1. ’21년 노후시설 개선사업 관련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

2. 노후전동차 적기 교체(안) 보고

3.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4. 7호선 수락산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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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노후시설 개선사업 관련』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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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노후시설 개선사업 관련』

≪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 (안)  ≫

▢▢ 신청근거 : 행정안전부 ’20년도 공사채 발행・운영기준
❍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시철도시설의 성능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사업자금

▢▢ 신청금액 및 주요내역 

 ❍ 신청금액 : 1,890억원 (’21년 예산편성)

 ❍ 주요내역 (세부내용: 별첨)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1,890 총 30개 사업

전동차량 1,389 5·7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등 3개 사업
전철전력 244 1~4호선 노후변전소 개량 등 10개 사업
통    신 77 5~8호선 무선설비 개량 등 2개 사업
신호제어 35 5~8호선 노후 선로전환기 개량 등 4개 사업
궤도시설 36 5~8호선 분기기 개량 등 2개 사업
구 조 물 35 승강장안전문 전원공급 장치 개량 등 2개 사업
건 축 물 74 5~8호선 노후 승강설비 교체 등 7개 사업

      ※ 발행한도 : 부채비율 130% 이내 (2020년 가결산 기준, 110.57%)

                          ▢▢ 2021년 공사채 차입 주요내용

❍ 차입금액 : 1,890억원

 ❍ 차입방법 : 공사채 발행 

 ❍ 차입기간 : 10년 이내   

 ❍ 차입조건 : 매 3개월 이자 후급, 만기 일시상환 

▢▢ 향후 추진일정

지방의회 보고 및 
서울시 승인신청 

(2월)

승인신청
(3월)

사전승인
( 5월)

서울시 승인 및 
공사채 발행( 6월)

공사→서울시 서울시→행안부 행안부→서울시 서울시→공사

                 



【붙임】

’21년 노후시설 개선 대상사업

□ 총  괄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1,890 총 30개 사업

전동차량 1,389 5·7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등 3개 사업
전철전력 244 1~4호선 노후변전소 개량 등 10개 사업
통    신 77 5~8호선 무선설비 개량 등 2개 사업
신호제어 35 5~8호선 노후 선로전환기 개량 등 4개 사업
궤도시설 36 5~8호선 분기기 개량 등 2개 사업

구 조 물 35 승강장안전문 전원공급 장치 개량 등 2개 사업

건 축 물 74 5~8호선 노후 승강설비 교체 등 7개 사업

 ※ 총 사업비 중 국·시비를 제외한 1∼8호선 자체 분

  < 상세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승   인

요   청
금  액계 국비 시비 자체

계 3,275 126 517 2,632 1,890

전동차량 1,958 - 50 1,908 1,389

1 5·7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336칸 1,397 - - 1,397 878

2 1~8호선 전동차 상시 보수 자재 11,581종 462 - - 462 462

3 노후 철도중장비 개량 3대 99 - 50 49 49

전철전력 611 126 241 244 244

4 1~4호선 노후 변전설비 개량 3개소 203 61 71 71 71

5 1~4호선 노후 송배전설비 개량 56Km 64 19 22 23 23

6 1~4호선 노후 전기실 설비 개량 6개소 120 36 42 42 42

7 1~4호선 노후 전차선로 개량 2Km 20 6 7 7 7

8 1~4호선 노후 비상전원설비 개량 85대 12 4 4 4 4

9 5~8호선 노후 변전설비 개량 66 - 33 33 33

10 5~8호선 노후 일반전기시설물 개량 11개소 57 - 28 29 29

11 5~8호선 노후 송변전설비 개량 23Km 16 - 8 8 8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승   인

요   청
금  액계 국비 시비 자체

12 5~8호선 노후 전차선로 개량 7.5Km 23 - 11 12 12

13 5~8호선 노후 전기설비 부분 개량 410개 30 - 15 15 15

통신 156 - 79 77 77

14 5~8호선 무선설비 개량 17.7Km 75 - 38 37 37

15 5~8호선 노후CCTV 통합모니터링 개량 17개역 81 - 41 40 40

신호제어 339 93 246 35

16 5~8호선 노후 선로전환기 개량 52대 13 - 7 6 6

17 5~8호선 무정전 전원장치 개량 18대 12 - 6 6 6

18 SCU 개량 5개소 4 - - 4 4

19 지하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식 310 - 80 230 19

궤도시설 39 2 37 36

20 5~8호선 분기기 개량 2틀 5 - 2 3 2

21 5,7호선 기지 폐차선, 유치선 설치 공사 2개소 34 - - 34 34

구조물 67 - 21 46 35

22 승강장안전문 전원공급 장치 개량 10개소 5 - - 5 5

23 방음벽 교체 및 고가구조물 보강 0.36Km 62 - 21 41 30

건축물 105 - 31 74 74

24 5~8호선 노후 승강설비 교체 4대 32 - 16 16 16

25 5~8호선 승강설비 조작반 교체 8대 3 - 1 2 2

26 5~8호선 E/S 분해정비 공사 13대 5 - 3 2 2

27 5~8호선 환기설비 개량 20개소 15 - 7 8 8

28 5~8호선 노후 배수펌프시설 개량 3개소 7 - 4 3 3

29 물탱크실 개량 3개소 7 - 7 7

30 E/S 안전장치 보완공사 240대 36 - 3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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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전동차 적기 교체(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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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고 자료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의회에 대한 보고)]

보 고 내 용

□ 사업개요: 내구연한 도래 노후전동차 적기 교체를 통한 안전운행 확보

○ 사업기간: ’14~’27년

○ 교체물량: 1,914칸(2·3호선 610칸, 4호선 470칸, 5·7·8호선 834칸

○ 사업예산: 2조 6,102억 원

□ 현 황

○ 전동차 보유량: 407개 편성 3,563칸

※ 4호선 2개 편성 11칸은 2월 중 폐차 예정

○ 전동차 사용연수: 평균 19.4년

구분 합계 32~25년 24~20년 19~16년 15~11년 10~6년 5년이하
합계(칸) 3,563 1,563 787 87 624 56 446

비율(%) 100.0
43.9 22.1

2.4 17.5 1.6 12.5
66.0

○ 노후전동차 교체계획

구분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사업기간 ’14~’27 ’14~’18 ’16~’21 ’18~’23 ’19~’23 ’20~’25 ’21~’26 ’22~’27 ’22~’27

교체대상 1,914칸
2호선
200칸

2호선
214칸

2호선
46칸
3호선
150칸

5호선
200칸
7호선
136칸

4호선
210칸

5호선
208칸
8호선
90칸

5호선
200칸

4호선
260칸

사 업 비
(억 원)

26,102 2,176 3,024 2,646 4,704 2,940 4,172 2,800 3,640

시·국비
(억 원)

4,819
시비13%
(1,023)

-
시비50%
(1,470)

국비
(506)

-
시비50%
(1,820)

계 약 자 - 다윈시스 현대로템 다윈시스 우진산전 다윈시스 - - -

추진내용 - 납품완료 납품완료 제작납품중 제작중 설계중 - - -

교 체
물 량

-
’17~’18
(200칸)

’19~’20
(214칸)

’20년 6칸
’21년 108칸
’22년 190칸

’21년 144칸
’22년 168칸
’23년 24칸

- - - -

○ 추진실적

- 2호선 200칸 신조전동차 교체: 납품 완료(’17~’18년)

- 2호선 214칸 신조전동차 교체: 납품 완료(’19~’20년)

- 2·3호선 196칸 및 5·7호선 336칸: 6칸 반입(’20년)

- 4호선 210칸 신조전동차 제작구매: 계약 체결(’20년)



□ 추진계획(’21년)

○ 2·3호선 196칸 신조전동차 교체: 108칸 / 82칸(’22년)

○ 5·7호선 336칸 신조전동차 교체: 144칸 / 192칸(’22~’23년)

○ 4호선 210칸 신조전동차 교체: 설계 및 형식승인

○ 5·8호선 298칸 신조전동차 제작구매: 발주 예정

○ 1,6,7,8호선 886칸 노후전동차 교체 기본계획 수립

- 대상: 1호선 160칸, 6호선 328칸, 7·8호선 398칸

- 내용: 정밀안전진단 및 신뢰성·경제성평가 결과 반영 교체(대수선) 계획 수립

○ 코로나19로 인한 신조전동차 제작지연 대응대책 추진

- 대상: 2·3호선 196칸, 5·7호선 336칸 신조전동차

- 내용: 제작영향평가 자문위원회 및 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 예산확보

○ 노후전동차 교체비용 ’21년도 국비 506억 원 확보(공사·시비 미확정)

- ’21년 지방비 1,518억 확보를 위하여 5월 중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상정과 추경에

반영 노력

※ 노후전동차 교체 매칭비율 (국비:시비:공사 = 25 : 37.5 : 37.5)

□ 향후계획

○ 5호선 200칸 신조전동차 제작구매: 발주 예정(’22년)

○ 4호선 260칸 신조전동차 제작구매: 발주 예정(’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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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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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재정법에 의거 노후전동차 교체, 노후시설 재투자 등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의뢰사업을 보고 함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시행령 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의회에 대한 보고)

2 기준

□ 서울시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사업

□ 중 앙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

3 ’21년 투자심사 의뢰사업

□ 서울시 투자심사 : 4건, 총사업비 428억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비고
합 계 428억원

노후 원격단말장치 개량사업 ’21 62억원
노후 전기설비 부분개량 ’21~’23 262억원

승강편의시설 설치(먹골역 1번 출입구) ’22~’24 51억원
승강편의시설 설치(남부터미널역 4번 출입구) ’22~’24 53억원

□ 중앙 투자심사 : 1건, 총사업비 1조 1,673억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비고

4,5,8호선 노후전동차 교체(758칸) ’21~’26 1조 1,673억원

※ ’21년 국비 506억원 확보되어 재의뢰하는 사업 임

4 절차

투자심사 대상사업 제출
⇒
투자심사 의뢰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市 투자심사
(市재정균형담당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중앙 투자심사
(공사) (市도시철도과) (행정안전부)

붙 임 : 2021년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대상사업 개요 1부. 끝.



’21년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대상사업 개요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 대상 : 총 5건/1조 2,101억원

- 중앙(1건/1조 1,673억), 서울시(4건/428억)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비고

계 1조 2,101

서울시

노후 

원격단말장치 

개량

· 전기기능실 원격단말장치 개량(광케이블

포설 포함)으로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및 

향후 1~9호선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대비 최적 시스템 마련

 - 물량 : 2~3호선 전기기능실 57개소

 - 사업기간 : ’21.1.~12.(12개월)

62

서울시
노후 전기설비 

부분개량

· 노후 전기시설물 전면 개량지연으로 

장기사용 장비의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 및 

역사 정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전소 

변압기, 특고압차단기 교체 등 노후시설물 

부분개량

 - 물량 : 변전소 변압기 등 390개소

 - 사업기간 : ’21.1.~’23.12.(36개월)

262

서울시

승강편의시설 

설치(먹골역 1번 

출입구)

· 교통약자 등 이용자의 접근성, 이동성, 

편의성 및 안정성 증진을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 물량 : E/S 1000형 2대

 - 사업기간 : ’22.1.~’24.12.(36개월)

51

서울시

승강편의시설 

설치(남부터미널

역 4번 출입구)

· 교통약자 등 이용자의 접근성, 이동성, 

편의성 및 안정성 증진을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 물량 : E/S 800형 2대

 - 사업기간 : ’22.1.~’24.12.(36개월)

53

중앙

4,5,8호선 노후 

전동차 758칸 

교체

· 신조전동차 도입에 따른 고장 감소로 

지하철 안전운행 확보, 이용편의 증진 도모

 - 물량 : 노후전동차 758칸 교체

      (4호선:260칸,5호선408칸,8호선 

90칸)

 - 사업기간 : ’21.6.～’26.8.(5년 2개월)

1조 1,673

·’21년 국비 

506억원 확보되어 

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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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수락산역~도봉산역 열차탈선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2021. 3.



『7호선 수락산역~도봉산역 열차탈선 관련』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

▢▢ 사고 개요

❍ 일 시: ’19. 3. 14.(목) 19:22분경

❍ 장 소: 7호선 수락산역 ~ 도봉산역 상선

❍ 내 용: 7호선 수락산역~도봉산역 상선 운행 중 제7300열차(717편성)가 수락산역

    출발 후 도봉산역 방면 터널내에서 열차가 탈선되어 역 직원 및 119 출동하여

    승객 대피 후 탈선 복구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 조사결과 

❍ 조사기간: ’19. 3. 14. ~ ’20. 11. 18.(20개월 6일 소요)

❍ 원    인

    1차 스프링이 경화된 차량이 궤간 기준을 초과하고 굴곡이 반복되는 

    곡선 선로구간을 운행 중 레일을 타고 올라 탈선된 것임

❍ 안전권고 사항

    ① 신규차량에 1, 2차 현수장치 기능확보 유지기준 마련

    ② 차륜플랜지 거칠기 기준치 마련 및 램플렛 또는 측정기 활용하는    

       규정 반영 관리

    ③ 신규차량에 정지윤중비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및 측정설비 구비하여   

       정지윤중비 관리

    ④ 선로정비규정 재정립

    ⑤ 레일 바꿔놓기 또는 돌려놓기 기준을 선로정비규정에 정량적으로 관리

    ⑥ 선로 도보순회 점검시 레일의 이상마모와 훼손이 있는 경우, 휴대용   

       측정기 활용, 기록, 보고 및 선로검사내규 개정

▢▢ 향후 추진일정

❍ 차량, 궤도분야 안전권고사항 조치 중   …… ’20. 11. 19. ~ 계속

❍ 안전권고사항 조치 완료 시 항철위 보고 …… ’23년 하반기



【붙임】

- 7호선 수락산역~ 도봉산역 열차탈선 관련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세부내용

□ 원 인

    ○ 주 요인: 1차 스프링이 경화된 차량이 궤간 기준을 초과하고 굴곡이 반복되는 곡선 

선로구간 운행 중 탈선

    ○ 기여요인: 레일과 차륜 마찰계수 증가, 레일의 편마모로 차륜과 레일 2점 접촉

□ 조사 결과

    ○ 사고열차 기관사는 관제지시에 따라 수동운전모드로 속도코드 65 상태에서 최고

속도 46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적정하게 운전업무를 수행함

    ○ 사고열차 기관사는 탈선 이후 차량의 고장 이벤트ㆍ경보가 없어 탈선을 즉시 인지

하지는 못하고 탈선 후 약 400m를 지나서 정차하였음

    ○ 관제사는 사고발생 전 사고열차와 앞 열차의 간격이 좁아지고 도봉산역 회차열차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열차에 대해 간격조정을 위한 수동운전을 

지시하였고 기관사로부터 열차탈선을 보고받고 열차 운행통제 및 사고 상황전파 

등 관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 탈선 전 12m 지점의 궤간은 최고 19.1mm로 『선로정비규정』정비기준을 5.1mm

초과하고 있었으며 2호차 탈선위치(3.575km)에서는 10.8mm로 궤간이 정비기준 

이내였으나 2m 지난 3.573km에서는 정비기준을 0.1mm초과하고 있었다. 이렇게 

탈선위치의 곡선부는 궤간이 정비기준을 초과하고 굴곡이 반복되는 선형으로 대차 

회전량이 커져 사고열차의 차륜 플랜지가 레일을 타고 올라 탈선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음

    ○ 서울교통공사는『선로정비규정』제6조①항 단서조항 “다만, 궤간정비시는 레일마모 

상태를 감안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의 ‘레일마모 상태를 감안하여’를 모호하게 정하고 

‘편마모량을 감하여(-)’로 해석하고 궤간이 19.1mm인 구간의 편마모량 9.5mm를 

감하여 궤간이 9.6mm로 판단하는 등 궤간 정비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음

    ○ 탈선위치의 레일은 편마모가 8mm로 『선로정비규정』의 마모한도(15mm)를 초과

하지 않았으나 레일단면의 게이지 코너부 접촉각이 완만하고 연직 아래 방향으로 

마모깊이는 약 25mm로 확인되었음



    ○ 사고구간의 원곡선부(탈선 약 75m전, 3k650)의 궤도검측차 편마모 측정(2019.11.24.)값은 

8mm로 『선로정비규정』의 마모한도(15mm)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사고 이후 국토

교통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동일한 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곡선 내측레일에 탈선방지가드레일을 설치(2019. 7. 27.)하였으며 이 구간에 

레일형상측정기로 정밀 측정한 결과 편마모는 14.2mm로 마모한도(15mm)에 

근접하고 있었고 궤도검측차 측정값과는 약 6mm 오차가 있었음

    ○ 『선로정비규정』제18조(레일의 마모한도 및 수명)에 레일 직마모 및 편마모에 대한 

한도 및 수명기준은 정하고 있으나 레일 두부 연직 아래방향 마모, 측마모 및 레일 

형상변화에 대한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어 세밀한 레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음

    ○ 사고구간의 레일은 2003년 10월에 곡선 내ㆍ외측레일 바꿔놓기를 시행하였고(당시 

외측레일 최대 마모량 13.5mm, 평균 마모량 11.5mm) 2009년 6월에 곡선 외측레

일을 교환 후 사고 당시까지 약 9년 9개월 사용 중이였으며 『선로정비규정』제17조

(레일의 바꿔놓기 및 돌려놓기)에 레일마모와 진행 형태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정하지 않아 레일바꿔놓기 또는 돌려놓기가 기준 없이 이루어져 기준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고구간의 레일에 마모와 훼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회점검 검사표 결과에는 

레일상태 “A(정상),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ㆍ보고하고 있었음

    ○ 탈선차량에 설치되었던 1ㆍ2차 스프링은 1996년에 최초 설치된 이후 사고 일까지 

스프링 강성변화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없이 사용되었고 사고 이후 1차 스프링 

강성 측정결과 모두 설계치보다 약 2배 증가된 상태로서 향후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신규도입 차량의 1ㆍ2차 스프링 강성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고열차의 2, 3, 4호차의 차륜은 사고 직전(2019.3.8.～3.13.)에 삭정하였고 탈선된 

2호차의 차륜 플랜지 표면에는 삭정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이 흔적으로 인해 차륜과 

레일간의 마찰계수가 건조 상태의 마찰계수보다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고 이전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차륜삭정 시 차량기지별로 차륜 플랜지 거칠기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사고 이후 모든 차량기지에서 전삭기 공구대 이송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차륜 압입부위인 차축 저어널 평균 거칠기 수준인 1.6㎛ 

정도로 육안관리를 시작했으나 측정치 관리가 부정확하여 측정방법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고열차의 차륜직경, 플랜지두께, 플랜지높이, 차륜 내면간 거리 및 축상높이는 

『전동차 검사시행예규』기준치 이내임



    ○ 사고열차의 탈선차량 및 전·후 차량의 차륜 총 24개 정지윤중비를 계산한 결과 

동일 차량에서의 좌·우 윤중분포는 약 2%로서 비교적 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각 차축의 정지윤중비는 –28.8%∼+19.9%로서 철도차량 기술기준』5.3.1(중량측정

시험)의 평가기준을 초과하여 열차 탈선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완성차 시험 이후 

운영시에는 정지윤중비 관리가 이루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정지윤중비관리기준 마련 및 측정설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윤중측정 장치 설치사례: 한국철도공사 시흥차량사업소(2019.12)

    ○ 차륜과 레일의 접촉형상을 분석한 결과 탈선차량이 타고 오른 지점에서 우측 차륜과 

외측 레일은 2점 접촉이 발생하였다. 2점 접촉은 차륜의 구름반경(rolling radius) 

차이를 발생시켜 곡선 주행성능을 저하시켰고, 차륜과 레일의 마찰계수 증가로 

탈선계수를 증가시켜 열차의 탈선에 영향을 미쳤음

    ○ 사고열차는 신호현시와 진로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운행하였고 사고 발생 전 

신호ㆍ전기 관련 이벤트 기록은 없었음

    ○ 결론적으로 사고열차가 R301 좌 곡선부에서 완화곡선 종점부로 운행중 외측 레일의 

편마모로 2점 접촉에 의한 차륜의 구름반경 차이가 발생하였고 탈선위치의 곡선부는 

궤간이 정비기준을 초과하고 굴곡이 반복되는 선형으로 대차 회전량이 커졌다. 

또한 차량의 1차 스프링 강성이 설계치보다 약 2배 증가된 상태에서 속도코드 

65상태에서 수동운전 모드로 33.5km/h속도에서 역행 6%에서 100%로 순차 상승 후 

약 4초 뒤 42.5km/h속도에서 삭정 직후 마찰계수가 큰 차륜 플랜지가 레일을 타고 

올라 탈선하였음



□ 안전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차량분야

(안전권고사항) ① 신규차량에 1, 2차 현수장치 기능확보 유지기준 마련

       (조치계획) - 추진 중(차량정비처, 차량품질관리센터)

       기존(구형) 전동차의 1, 2차 현수장치는 내구연한 설정에 의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차: 15~18년, 2차: 8~21년), 신규차량의 경우 제작사로부터 전동차 납품 시 스프링 특성, 

강도, 수명이  제시되고 있으며 1, 2차 현수장치의 기능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기준 

마련 예정

(안전권고사항) ② 차륜플랜지 거칠기 기준치 마련 및 램플렛 또는 측정기      

                 활용하는규정 반영 관리

       (조치계획) - 추진 중(차량운영처, 차량정비처)

       ○ 표준 탬플릿(거칠기 샘플 게이지) 또는 측정기 구매 및 관련규정 반영 예정

       ○ 차륜플랜지 거칠기 기준(현재)

        - 관리방안: 차륜 전삭기 작업속도 조정을 통한 조도관리

        - 관리방법: 차륜 최종 삭정시 공구대 이송속도를 0.4~0.8㎜/rev 유지(차륜 답면과 

차륜 플랜지의 최적 이송속도 확립)

          ※ 관련근거: 차량운영처-2293호(’20.04.22.)

             - 1~8호선 차륜삭정에 따른 조도(차륜 거칠기)  관리방안 알림

(안전권고사항) ③ 신규차량에 정지윤중비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및 측정설비 구비  

                  하여 정지윤중비 관리

       (조치계획) - 추진 중(차량정비처)

       ○ 전동차 윤중측정설비 도입여부 검토 예정

          - 철도안전법 주행안전성 관련항목 검토

          - 철도안전법 윤중비 산출방법 검토

          - 윤중측정장치 설치현황 및 효용성 검토 

          - 윤중측정장치 운용 및 적용사례

          - 윤중비를 초과하는 경우 후속 조치내역 파악 등



(안전권고사항) ④ 선로정비규정 재정립

       (조치계획) - 추진 중(궤도처)

       ○ 용역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과업범위, 용역비 등, ~2021년 상반기)

       ○ 용역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예산반영, 2021년 하반기)

       ○ ‘레일 마모에 따른 궤간 확대와 레일 형상변화가 열차 주행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 의뢰 시행[2022년(1년간)]

       ○ 용역 결과에 따른 궤도틀림 등 기준 마련(2023년 상반기)

       ○ 용역 결과에 따른「선로정비규정」재정비 시행(2023년 하반기)  

(안전권고사항) ⑤ 레일 바꿔놓기 또는 돌려놓기 기준을 선로정비규정에 정량적으로 관리

       (조치계획) - 추진 중(궤도처)

       ○ 레일마모 진행 형태에 따른 레일 바꿔놓기 및 돌려놓기 기준 마련(2021년 상반기)

       ○ 레일 바꿔놓기 및 돌려놓기 기준 사규 반영-「선로정비규정」개정 시행(2021년 하반기)

(안전권고사항) ⑥ 선로 도보순회 점검시 레일의 이상마모와 훼손이 있는 경우,   

                  휴대용 측정기 활용, 기록, 보고 및 선로검사내규 개정

       (조치계획) - 추진 중(궤도처)

       ○ 선로 도보순회 점검 시 휴대용 마모측정기를 이용한 레일마모 측정 및 기록 기준 

마련(2021년 상반기)

       ○ 선로 도보순회 점검 시 휴대용 마모측정기를 이용한 레일마모 측정 및 기록 기준 

사규 반영-「선로정비규정」개정 시행(2021년 하반기)



□ 공사 자체 예방대책

    ○ 궤도분야

       - 완화곡선부 특별관리 및 탈선방지 가드레일 설치

     ․ 시인성 확보를 위한 완화곡선부 형광도색 완료: ’19.05.28.~06.10.

     ․ 사고구간 완화곡선부 탈선방지 가드레일(92m) 설치완료: ’19.07.26.~07.27.

     ․ 등속운전 유사구간 곡선 탈선방지가드레일 5개소 설치완료: ’20.02.17.

    ○ 차량분야

       - 전동차 대차 주요부품 치수측정 및 일제점검 완료

     ․ 대상 및 기간: 72개편성(7호선 운행차량) ’19.03.18.~03.24.

     ․ 내용: 차륜, 축상고, 롤고무스프링, 차륜 내면거리 치수 측정(결과 양호)

       - 차륜삭정시 차륜답면 표면 거칠기 기준 마련(’19.07.23.)

    ○ 승무분야

       - 완화곡선부 급가속 및 급감속 지양, 주의운전 시행(’19.06.12.)

※ ’19.03.15.(수) 첫 열차 운행 시부터 고정 속도 65km/h → 25km/h 조정
   ’19.03.26.(화) 첫 열차 운행 시부터 고정 속도 25km/h → 35km/h 조정

    ○ 안전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 간: ’19.04.03. ~ ’20.12.08.

       - 내 용: 1~7차 회의 진행, 국내 철도 및 도시철도구간 탈선사고 사례 분석 및 

대책 마련 등

    ○ 열차탈선 사고 외부전문가 자문 시행

       - 기    간: ’20.08.27. ~ 09.04.

       - 자문위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함영상 박사 등 3명

       - 자문결과: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차량부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레일연마 등 

주기적인 점검 필요

    ○ 사고구간 열차 고정속도 조정관련 관계부서 회의

       - 일  시: ’21.01.21. (안전조사처 사무실)

       - 참석자: 안전조사처장 등 6명(붙임 참조) 

       - 결  과: 사고구간 시설물 정상 및 열차 고정속도 조정(65km/h)에 동의함

    ○ 사고구간 열차 고정속도 단계별 조정 후 열차운행 정상화

       - 일  시: ’21. 1. 30.

       - 내  용: 수락산역~도봉산역(상선) 구간 열차고정속도 단계별 조정 으로 열차운행 
정상화(’21. 1. 30.)

     ․ 단계별 조정: 35km/h→ 45km/h → 65km/h


